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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조사단소개



Crossover Shoppers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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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ing for Singles – 1인 가구용 제품 수요 확대

Not Buying but Sharing – 공유 경제형 소비

Social Network Shopping – 소셜 미디어 활용

Underprice Shopping – 저가 제품 선호 확대

More for Health – 건강 관련 제품 수요 확대

Payment Evolution – 간편결제 활용

Toward the Extreme – 고가 또는 저가로 양극화 되는 수요

Inside Viewers – 성분·내용물을 강조한 제품 수요 확대

Old people, Young Market – 중·장년층을 겨냥한 새 시장

New prosumer – 소비자 스스로 개성을 표현

< 시장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11가지 구조적 변화 >



*source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통계청

80조

58만개

현재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



온라인 시장의 성장요인



*source : 통계청, 제일기획, statista.com

1위 3위

’15 ’17

온라인 신문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 특징

2위 5위4위

16.0%

22천억

케이블 지상파

3.8조 [’17년도 광고 시장]



*source : 통계청, 식품안전통합망

식·의약 분야 온라인 시장 현황

식품

+63%

80천건

39.1%38.8%

화장품





분산된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 집중관리 부서 신설



점검 현황 및 운영성과

102 % 115 %
146 %

318 %

92 %‘17년 대비

품목별 적발실적

15만건 모니터링을 통한 53천여건 적발



사이버조사단 업무 추진 방향



Ⅱ 화장품광고관련규정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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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
매업자가 법 제13조
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0호

1)별표5제2호가목·나목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
시·광고 시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9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
(광고위반)

※ 가. 의약품 오인, 나. 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오인, 카. 타제품 비방



위반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규정에따른
화장품의표시·광고시
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법 제24
조 제1항
제10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
(광고위반)

하.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
른 중지명령을 위반
하여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
조 제1항
제10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화장품허위·과대광고위반사례























※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클렌저 제품








